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7. 1. 11 (수요일), 14:00 ～ 17:1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최성락, 고혜령, 김권구, 김서현, 김왕직,

류제헌, 성종상, 심정보, 이만형, 이재범,

한필원, 허창수(이상 12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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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7-01-001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풍납동 토성의 Ⅱ권역에 속하는 2필지 252㎡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6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회의('16.11.09)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2016.11.22.(문화재청 공고 제2016-316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신청내용

ㅇ 기존지정 면적 : 1,335필지 386,216.3㎡

ㅇ 추가지정 신청면적

- 추가지정 : 2필지 252㎡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337필지 386,468.3㎡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6.10.07)

ㅇ Ⅱ권역은 풍납토성의 핵심권역(사적지정·매입예정지에 해당)으로 해당

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0-27 대 150 150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64 대 102 102

합계 252 252



안건번호 사적 2017-01-002

2.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북문지 및 성벽 기저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북벽 일부에 대해 지정구역을 추가하고 성벽 내·외곽 경계로부터 20m

정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부의하는 사항임.

ㅇ 지난 13차 사적분과 회의('16.11.23.)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16.11.30.)하였

으며, 예고기간 중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원읍성(사적 제298호)

ㅇ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동충동 364-1번지 일원

(3) 신청내용<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ㅇ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 3필지 2,444㎡(기 지정면적 : 16필지 2,573㎡)

ㅇ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 13필지 11,819㎡(기 지정면적 : 20필지 6,853㎡)

라. 지정조사 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ㅇ 조사일자 : 2016.10.17.(월)

ㅇ 조사자 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1. 문화재 종류

ㅇ 사적

- 남원읍성의 연장된 구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ㅇ 문화재명 : “남원읍성”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남원읍성의 연장된 체성부를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남원읍성”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ㅇ 남원읍성은 전북 남원시 동충동, 향교동 일원에 소재하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방

읍성이다. 광한루에서 북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원읍성의 시

원적인 단계는 통일신라시대 9주 5소경중 하나인 남원경으로 신문왕11년(691)에

쌓은 네모난 형태의 평지 읍성이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ㅇ 남원읍성은 성종 23년(1492) 증축논의 되었고 중종25년(1530)이전에 증축이 완료되

었다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남원성의 규모는 둘레 8,199척, 높이

13척의 규모를 가졌으며 선조30년(1597) 왜적의 침입에 대비해 대대적인 수축이

이루어졌다.

ㅇ 남원은 지리적으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충청도와 경기도의

외번(外蕃)이었던 지역으로 적지 않은 정치적, 문화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정

유재란(1592) 당시 남원읍성을 거점으로 조·명 연합군은 10배가 넘는 왜군에 맞서

결사항전 하였지만 비참한 역사적 상흔을 남기고 말았다.

ㅇ 정유재란 종전 이후에도 남원읍성은 남원지역의 치소성(治所成)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 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1916)상에는 남원읍성의 일곽이 잘 나

타나 있지만, 이후 전라선 철도의 가설과 성곽의 무분별한 해체, 근현대의 도시개

발 사업 속에서 그 옛 모습은 대부분 멸실되었다. 현재는 북쪽 일부 옛 성의 모습

을 보존하고 발굴조사 및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남원읍성의 지리적

위치는 북위 35°24′46.6″, 동경127°23′4.2″있으며 해발고도 93m로 남원시가지

의 하부에 대부분 묻힌 것으로 추정하며 우리나라 성곽에서 찾아보기 힘든 네모반

듯한 성벽 경계구성과 내부직선 구성 등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높아 사적 제 298

호로 지정(1982.11.3.)되었고 북·서벽 일부 복원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ㅇ 현재 사적 제298호로 지정된 서북쪽 지역과 더불어 북벽구간 및 의총로 발굴조사,

남문로 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벽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편 북

문지 시굴조사로 북문지터 위치와 원형을 복원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양마

장, 해자는 발굴조사 중에 있음.

ㅇ 사적 지정 및 토지매입동의서를 제출한 개인소유 3개 필지와 사적지정 및 토지매

입 합의를 완료한 한국철도공사 4필지, 농림부 1필지, 남원시 소유 6필지 총 14개

필지에 대해 문화재구역(보호구역)확대지정 하고자 함.

ㅇ 특히 한국철도공사 소유 필지는 2017년 북문 발굴조사를 비롯, 나아가 북문 복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 중으로 남원읍성 복원의 토대가 될 중요한 위치로 판단됨.



6. 지정 대상 및 범위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ㅇ 문화재구역(3필지, 면적: 2,4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계 3,379 2,444

1
남원시
동충동

197-148 잡 1,379 466

2 〃 197-150 잡 215 193
3 〃 197-179 철 1,785 1,785

ㅇ 문화재 보호구역(13필지, 면적: 11,81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계 65,730 11,819

1
남원시
동충동

197-1 철 26,195 4,764

2 〃 197-148 잡 1,379 802

3 〃 197-150 잡 215 22

4 〃 360 대 425 200

5
남원시
향교동

232 철 31,186 2,243

6 〃 232-14 잡 1,840 90
7 〃 232-15 잡 1,625 900

8 〃 232-16 잡 461 461

9 〃 232-30 철 1,261 1,261

10 〃 311-2 전 714 714
11 〃 311-3 답 241 241

12 〃 1021-2 철 86 67

13 〃 1028-2 구 102 54



문화재 지정구역 지적도(2016. 7현재)

문화재 추가지정구역 지적도



2016 현재 일부 복원된 성벽(전경)

2016 현재 일부 복원된 성벽(치)



추가지정지번 위치

남원읍성 위성사진



향교동311-2(전), 311-3(답)

동충동360(대)



동충동197-1(철), 동충동197-150(잡), 동충동197-148(잡) 동충동197-179(철),
향교동232(철), 향교동232-30(철), 향교동 232-14(잡), 향교동 232-15(잡), 향교동

232-16(잡)

북문지 발굴조사 예정지(시굴조사 전경)



추가지정 대상지번 위치도(북측방향)

추가지정 대상지번 지적도(남측-정방향)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추가 지정되는 구역이 확대되지만, 현황의 허용기준을 준용하되, 중앙

공원 구역에 대하여는 최소 100m 범위에 개별심의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개․재축 허용
ㅇ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ㅇ 성벽(남원성 외벽라인) 및 성내부 지역은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조사여부에 대한 발굴전문기관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개 요

◦ 문화재명 : 남원읍성(사적 제298호 / 1982.11. 3 지정)

◦ 위 치 : 남원시 동충동 364-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기존성곽 212m 구조물설치

◦ 총사업비/사업기간 : 31.8억원(국비22.3 도비4.75 시비4.75)/ 2012～2021(10년)

- 2016년 남원읍성 양마장 해자 정비 : 1.5억원

□ 추진실적

◦ 남원읍성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 2011. 6. 완료

◦ 남원읍성 복원 추진(212ｍ) : 2013. 4. 완료

◦ 문화재청 설계승인 완료 : 2013. 11. 17.

◦ 남원읍성 진입로 정비사업 완료(59백만원) : 2014. 8. 28.

◦ 남원읍성 북문지 시굴조사 완료(15백만원/군산대) : 2014. 10. 20.

◦ 남원읍성 사적 추가 신청 토지 분할 측량 (철도공사) : 2015. 8. 4.

◦ 광복 70주년 일제강점기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 선정 : 2015. 8. 15.

- 북문 복원(성벽․문루․성문 설치), 북 성벽(성벽, 치) 복원

- 소요예산 : 93억원(국비 65억원, 지방비28억원)

구 분 계 2016년 2017~18년 2019년 2020~25년

내 역 해자․양마장 정비 발굴조사,토지매입 복문 복원 북성벽 복원

예산(억원) 93 1 22 23 47

□ 추진계획

◦ 양마장, 해자부분 정비 및 읍성진입로 포장 : 2016. 3.~

◦ 남원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 2016. 6.

◦ 북문지 및 북벽지 사적추가지정 신청 : 2016. 7.

◦ 2017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신청 : 2016. 10.

◦ 북문지 사적추가에 따른 주변지역 현상변경 설명회 : 2016. 12.

◦ 토지매입 등, 북문지 발굴조사 실시 : 2017. 3.



추가지정 대상지번 지적도

금회 추가지정 대상 14필지 중 한국철도공사 소유지인 4필지와 남원시 소유의 6필지

는 (구)남원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도심속 향기원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문

화공간과 도심속 산책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도 해당 필지에 위치한 북문

지 발굴조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문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복70

주년 일제강점기 훼손문화재 복원 프로젝트에 선정됨에 따라 더욱 복원에 박차를 가

하게 되었고 나머지 3필지(동충동 360, 향교동 311-2, 311-3)는 북벽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주와 매입협의가 사전에 완료되어 지정확정 고시후 순차적인 매입을

통해 주택철거 및 정비를 함으로 성벽 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9. 종합 의견

ㅇ 현재 사적 제298호로 지정된 서북쪽 지역과 더불어 북벽구간 및 의총로 발굴조사,

남문로 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벽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편 북

문지 시굴조사로 북문지터 위치와 원형을 복원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양마

장, 해자는 발굴조사 중에 있음.

ㅇ 사적 지정 및 토지매입동의서를 제출한 개인소유 3개 필지와 사적지정 및 토지매

입 합의를 완료한 한국철도공사 4필지, 농림부 1필지, 남원시 소유 6필지 총 14개

필지에 대해 문화재구역(보호구역)확대지정 하고자 함.

ㅇ 특히 한국철도공사 소유 필지는 2017년 북문 발굴조사를 비롯, 나아가 북문 복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 중으로 남원읍성 복원의 토대가 될 중요한 위치로 판단됨.

ㅇ 따라서 금회 추가 지정 신청된 남원읍성의 구역을 지정구역·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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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성 홍주읍성 내 평화의소녀상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지정구역 내에

평화의소녀상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홍성 홍주읍성 지정구역 내 홍주성역사관 전면에 평화의소녀상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홍성 홍주읍성(사적 제231호)

ㅇ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

(3) 신청내용<평화의소녀상 설치>

ㅇ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0(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소녀상 설치 1식

- 좌대 규격 L180cm×W160cm×H10cm

- 소녀상 높이 136cm

라. 의결사항

ㅇ 부결

- 홍주읍성의 역사성과의 관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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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6.12.14(14차 위원회)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보령 충청수영성(사적 제501호)

ㅇ 소 재 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931

(3) 신청내용<도로 개설>

ㅇ 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안길 29{1구역(보존구역), 6구역(도시계획조례)}

ㅇ 사업내용(500m 이내)

구분 1안 2안 비고

허용기준 6구역(도시계획조례) 1구역(보존구역)

최단이격 거리 270m 90m 보호구역

도로 연장 1,920m 1,130m

도로 폭 9.5m(2차로) 9.5m(2차로)

터널 연장 - 2개소 250m(폭 16m(4차로))

육교 1개소 15m -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2.28/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대안 1과 대안 2 모두 충청수영성으로부터 상당한 이격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간이 영보정에서 조망되지 아니함.



ㅇ 대안 2는 기존 취락지구를 관통해야 하고, 2개의 터널의 사이에 일종의

보조간선도로를 개설해야 하므로 교통사고를 촉발할 개연성이 상당하고,

대안 1에 비하여 공사비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실익은 별로 없다고 평가함.

ㅇ 대안 1에서는 5% 정도의 경사도 구간이 발생하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고, 절․성토량이 상당하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며, 경관 훼손 정도도 심하지 아니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1안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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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 한양도성 주변 CJ 본사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주변에 CJ

사옥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주변에 CJ 사옥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성북구 일원

(3) 신청내용<건물 증축>

ㅇ 위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00(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86m 이격)

ㅇ 사업내용

구분 기존건물 증축건물 비고

대지면적 2,429.4㎡ 좌동

건축면적 1,121.04㎡ 좌동

연면적 18,361.4㎡ 18,869.9㎡ 증 508.5㎡

규모 지하2층/지상18층 지상2층/지상19층 증 1층

최고높이 69.3m 87.3m 증 18m

기타 - 외관 리모델링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2.22/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기존건물에서 층수는 한 개 층, 높이는 18m 정도 수직 증축하는 사항임.

ㅇ 현재 좌우 건물이 신청건물보다 높고 건물의 일부가 현상변경 심의구역에

걸쳐있으며 주변이 모두 고층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증축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외관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재료는 문화재에 영향이 적은 무반사,

무광택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2)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의견

ㅇ 신청부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제3항제1호

규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별표2 앙각 규정)에 부적합하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가 있음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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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 효창공원 내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건물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사적 제330호 「서울 효창공원」 내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건물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효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건물을 증축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효창공원(사적 제330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2가 2번지

(3) 신청내용<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건물 증축>

ㅇ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255번지(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구분 기존건물 증축건물 비고

건축면적 116㎡ 149㎡ 증 33㎡

연면적 116㎡ 732㎡ 증 616㎡

규모/높이 지하1층 지상4층/17.4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2.22/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1층의 부속건물인 전시관 건물을 4층 높이로 증축하는 건임

ㅇ 묘역과 거리가 가깝고 온전히 가시되는 위치이므로 문화재와의 일체성 및

왜소성 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ㅇ 본관과의 관계에서도 건축적으로 많은 간섭과 채광 및 일조 등의 문제가

예측되므로 근본적으로 증축이 어려운 위치라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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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화 참성단 주변 하늘전망대 설치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주변 시설물 설치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참성단 보호를 위한 하늘전망대 설치

- '16.12.28(15차 위원회)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참성단(사적 제136호 / 1964.07.11 지정)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흥왕리 산42-1

(3) 신청내용<하늘전망대 설치>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문산리 산5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85m 이격

/1구역)

ㅇ 사업내용

구분 현상 '16.12.28 '17.01.11 비고

하늘전망대
(헬기장)

지름 8m 20m 20m

구조 철근콘크리트 목재데크,H빔
목재데크, H빔(동바리마감),
상단 난간 제거, 색상변경

산불초소 제원 1.2m 20m 20m

(4) 신청인 의견

ㅇ 강화 참성단은 적은 면적에 많은 인원(가을철 1일 평균 2,800명)이 몰려

이완이 진행되고 있어, 참성단을 보호하기 위함

ㅇ 낙상사고(연100여건) 등이 매년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현재의 구조과정에

어려움이 많아 헬기장 확장(8m→20m)이 필요함(강화 소방서 요청)

※ 항공법 시행규칙 제4조(착륙대의 길이와 폭)에 의거 직경 20m 필요



라.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7-01-008

8. 관문성 주변 외동 부영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외동 부영 기업형 임대

주택(뉴스테이)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관문성 주변 외동 부영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16.10.12(10차 위원회)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16.11.09(12차 위원회)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신축 규모 및 높이 과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관문성(사적 제48호 / 1963.01.21. 지정)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모화리 등 일원
(3) 신청내용<외동 부영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신축>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747-60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0m 이격/4구역(평지붕 11m 이하, 경사지붕 15m 이하)}
ㅇ 사업내용



- 세부내용

구분 내용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대 지 면 적 71,237㎡

건 축 규 모 지하2층/ 지상1~31층 (28개동)

세 대 수 1,734세대(3단지 :1,174세대, 4단지 : 560세대)

연면적

아파트

지하층 9,100.8512㎡

지상층 167,060.8194㎡

소계 176,161.6706㎡

부속동

지하층 -

지상층 3,964.7500㎡

소계 3,964.7500㎡

전체

지하층 9,100.8512㎡

지상층 171,025.5694㎡

합계 180,126.4206㎡

건 폐 율 17.47 %

용 적 율 240.08 %

최고
높이

15층 84형 아파트층수높이(42.81m)+옥탑층높이(3.24m)=46.05m(500m이내) 6동

20층
84형 아파트층수높이(56.81m)+옥탑층높이(3.24m)=60.05m(500m이내) 2동

59형 아파트층수높이(56.81m)+옥탑층높이(3.42m)=60.23m(500m이내) 1동

25층
84형 아파트층수높이(70.81m)+옥탑층높이(3.24m)=74.05m(500m이내) 1동

59형 아파트층수높이(70.81m)+옥탑층높이(3.42m)=74.23m(500m이내) 2동

31층
84형 아파트층수높이(87.61m)+옥탑층높이(3.24m)=90.85m(500m이외) 3동

59형 아파트층수높이(87.61m)+옥탑층높이(3.42m)=91.03m(500m이외) 2동

3층 이하 관리동, 관리실, 근린생활시설(500m이내) 9동

3층 이하 관리실(500m이외) 2동

합 계 28동

(4) 신청인 의견

ㅇ 울산과 인접한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350여 개의 자동차 및 중공업

계통의 부품 협력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입실·모화·구어·냉천·개곡·석계

등을 중심으로 공단이 조성되어 외동읍의 상주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주거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ㅇ 이에 뉴스테이 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지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주변지역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설경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



라. 참고사항

ㅇ 기존 인근 허가사례(부영아파트) : '14.3월

- 사업면적 : 122,342㎡

- 건축면적 : 21,061.07㎡, 연면적 : 451,926.21㎡

- 최고높이 : 84.81m

- 규모 : 총 50개동(3,230세대)

· 11개동 : 지상 30층, 최고높이 84.81m

· 10개동 : 지상 25층, 최고높이 70.81m

· 5개동 : 지상 20층, 최고높이 56.81m

· 5개동 : 지상 15층, 최고높이 42.81m

· 19개동 : 지하 2층∼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7-01-009

9. 공주 공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공주 공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공산성(사적 제12호)

ㅇ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3) 신청내용<공주 공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ㅇ 현행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신축 불가
ㅇ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ㅇ 신축 불가
ㅇ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최고높이 4m이하로 허용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3층 이하)

제4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5구역 ㅇ “공주고마나루”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별도심의 토록 한다.

공통사항
ㅇ 개·재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조정안(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구역 조정 없이 허용기준만 조정)

구 분
변경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최고높이 4m이하로 허용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 이하)

4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공주고마나루”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별도심의 토록 한다.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성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을 실시함

- 미 출도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고도보존육성과 및 전문가 의견(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 본 건은 공주 공산성의 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보완(6개월

이내)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이와 함께 현재의 허용기준을 관련지침에 맞게 조정하여 법정 고시 기한

내에 우선 조정 고시하고, 공주 송산리고분군, 공주 정지산유적 등과 통합

운영되고 있는 허용기준 조정은 '17년 별도 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01-010

10. 부여 나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 나성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ㅇ 소 재 지 : 충남 부여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565 일원
(3) 신청내용<부여 나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ㅇ 현행

구 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ㅇ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ㅇ 용도는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에 한함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5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5층 이하)
7구역 ㅇ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개․재축 허용
ㅇ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은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부여부소산성(사적 제5호), 부여능산리고분군(사적 제14호), 부여군수리사지(사적
제44호),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부여청산성(사적 제59호), 부여쌍북리요지(사적
제99호), 궁남지(사적 제135호), 부여정림사지(사적 제301호), 부여화지산일원유적
(사적 제425호), 부여왕흥사지(사적 제427호), 부여관북리백제유적(사적 제428호),
부여능산리사지(사적 제434호), 부여구두래일원(사적 및 명승 제6호), 부여민칠식
가옥( 중민 제192호)에 대하여는 본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ㅇ 조정안

구 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5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5층 이하)

7구역 ㅇ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 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성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구 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ㅇ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을 실시함

- 미 출도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사전 협의함

ㅇ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은 별도 심의한다.
ㅇ 부여부소산성(사적 제5호), 부여능산리고분군(사적 제14호), 부여군수리사지
(사적 제44호),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부여청산성(사적 제59호), 부여쌍북리
요지(사적 제99호), 궁남지(사적 제135호), 부여정림사지(사적 제301호), 부여
화지산일원유적(사적 제425호), 부여왕흥사지(사적 제427호), 부여관북리백제
유적(사적 제428호), 부여능산리사지(사적 제434호), 부여구드래일원(명승 제
63호), 부여민칠식가옥(중민 제192호)에 대하여는 본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라. 참고사항

(1) 고도보존육성과 및 현지조사 의견(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 본 건은 부여 나성의 지정구역 조정(추가 및 해제)에 따라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된 부분을 확대하고, 제외된 부분은

축소 조정하는 사항임

ㅇ 현재의 허용기준을 관련지침에 맞게 조정하여 법정 고시기한 내에 우선

조정 고시하고, 부여부소산성, 부여능산리고분군, 부여군수리사지, 부여나성,

부여청산성, 부여쌍북리요지, 궁남지, 부여정림사지, 부여화지산일원유적,

부여왕흥사지, 부여관북리백제유적, 부여능산리사지 등과 통합운영되고 있는

허용기준 조정은 '17년 별도 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01-011

11. 부여 홍산현 관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 홍산현관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홍산현 관아(사적 제481호)

ㅇ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홍산면 동헌로 38 일원

(3) 신청내용<부여 홍산현관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ㅇ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조정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 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한변의 길이 25m 또는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고도보존육성과 및 전문가 의견(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 본 건은 부여 홍산현관아의 지정구역 확대에 따라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된 부분을 확대조정하는 사항임

ㅇ 현재의 허용기준을 관련지침에 맞게 조정하여 법정 고시기한 내에 우선

조정 고시하고, 허용기준 조정은 부여 내 사적 전체에 대한 조정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17년 별도 조정할 계획임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01-012

12. 경주 황룡사지 보호구역 내 지반조사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6호 「경주 황룡사지」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

지반조사를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2016년 사적분과 제9차 회의(9월 7일)시 황룡사지 지반조사에 대한 사항이

조건부 가결(물리탐사 후 재검토)되어 일부 물리탐사(전기비저항탐사, 굴절법·

표면파탐사, GPR탐사)를 시행하였음(9월 26일∼10월 7일)

ㅇ 물리탐사 결과 심도 약 10m 하부의 원지반 추정층을 확인하였으며, 건물지

기초는 풍화암 수준의 지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유구 보호

방안 수립(기초구조 설계 하중 산출)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 필요성 제기

ㅇ 이에 유구 훼손은 거의 없으며 지반정보 획득이 가능한 시험인 동적 콘관입

시험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지반지지력 및 침하량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황룡사지(사적 제6호 / 1963.01.21 지정)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구황동 320-1번지

(3) 신청내용<지반조사>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구황동 320-1번지 황룡사지(문화재보호구역)

ㅇ 사업내용 : 동적 콘관입시험, 평판재하시험

순번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특이사항

1
동적 콘
관입시험

강당지, 중금당지
목탑지와 주변
회랑지, 중문지,
남문지

․직경 3㎝, 길이 5㎝정도의 콘을
금속봉에 연결하고, 금속봉에
5㎏ 낙하추를 자유 낙하시켜
타격하여 관입시킴

․관입시험 완료
후 관입봉 회수

2
평판재하
시험

중금당지 모서리부
목탑지 모서리부

․40㎝×40㎝ 넓이의 표층의 상부
잔디를 제거한 후, 직경 30㎝의
금속판에 0～10ton의 하중을
가함

․중장비 진입
․재하시험 완료
후 제거된 표층
원상 복원



(4) 신청인 의견

ㅇ 황룡사 유구 안정성 확보 및 유구 보호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유구의

정확한 현상파악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동적 콘관입시험, 평판재하시험을

시행하여 정확한 지반 지지력 및 침하량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라. 참고사항

ㅇ 경주시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황룡사 제4차 심화연구(기초구조연구

학술용역/'15.12.4∼'17.6.30.)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중에 있음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유구 안전조치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7-01-014

14. 부여 쌍북리 요지 주변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 요지」 주변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군 소재 부여 쌍북리요지 주변에 LG 유플러스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쌍북리 요지(사적 제99호 / 1963.01.21. 지정)

ㅇ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90

(3) 신청내용<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ㅇ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591-3(문화재구역으로부터 74m 이격/1구역)

ㅇ 사업내용

- 통신전주 설치(콘크리트, 1기)

- 높이 13.5m(지면으로부터), 굴착 깊이 2.55m, 굴착면적 0.2㎡

(4) 신청인 의견

ㅇ 본 공사는 무선전화 음영지역 해소로 휴대폰 사용고객들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시행하는 공사로 토지소유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임

ㅇ 시행 후 인근 주민의 불편으로 인하여 이설이 필요한 경우 관의 지시에

의해 철거 예정임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ㅇ 금번 현상변경 허가신청 건은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 요지 인근에 이동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무선전화 음영지역 내 휴대폰 통신

장애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임



ㅇ 신청 대상지역은 쌍북리 요지로부터 약 75m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 1구역으로 신축 및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나

인접 도로에 전신주 등 이동통신 중계기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물이 설치

되어 있고, 시가지 내 주변 경관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01-015

15. 홍성 홍주의사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사적 제431호 「홍성 홍주의사총」 주변에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홍성 홍주의사총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홍성 홍주의사총(사적 제431호)

ㅇ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124-2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336-4(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465㎡

- 건축면적 : 93㎡

- 연면적 : 186㎡

- 규모 : 지상2층(9m)

- 구조 : 일반철골구조

라.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7-01-016

16.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신축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화산성 주변에 단독주택 3개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 1964.06.10 지정)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3) 신청내용<단독주택신축>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16, 산16-6(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0m 이격/1구역)

ㅇ 사업내용

- 대지/신청면적:3,690㎡/2,143㎡

- 건축면적:3개동 257.45㎡(1동:64.65㎡,2동:96.40㎡,3동96.40㎡)

- 높이 : 각 1층( 1동 5M, 2~3동:5.625M)

- 오수처리시설(15인조), 석축(총길이=268)

(4) 신청인 의견

ㅇ 신청구역은 1구역이나 문화재로부터 250m 이격되어 보이지 않음

라.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7-01-017

17.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에 진입로를 개설

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화산성 주변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사항임.

- '16.07.27(6차 소위원회)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16.08.24(7차 소위원회)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6.10.26(11차 위원회)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6.11.23(13차 위원회)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 1964.6.10. 지정)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 일원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9-9, 10-2{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m 이격

/1구역(개별심의)}

ㅇ 건축개요

구분 10.26 부결 11.23 부결 '17.1.11 심의 사항 비고

대지면적(㎡)
1,593(대지면적 1,436,

진입로 157)
2,435(대지면적 718,

진입로 92)
718(대지면적 718)

진입로
미신청

건축면적 /
연면적(㎡)

91.36 / 365.44 91.36 / 182.72 91.36/182.72

층수 / 높이
지상 1층(4개동) /

5.5m
지상 1층(2개동) /

5.5m
지상 1층(2개동) /

5.5m

구조 / 지붕 목구조 / 경사지붕 목구조 / 경사지붕 목구조 / 경사지붕



(4) 신청인 의견

ㅇ 전체 시설물관리는 사업주가 직접관리하며, 불법적인 전용면적의 확장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할 것임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08.12/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신청부지는 1구역으로 주변 주택단지에서 산 정상부 쪽으로 유일하게

올라간 위치로 입지적인 조건이 문화재 주변경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

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01-018

18. 강화 외성 주변 전통한옥 이전·증축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전통한옥을

이전·증축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성북구 성북동 35-7에 위치한 전통한옥(1959년 신축)을 이전하여

증축하여 거주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제452호 / 2003.10.25. 지정)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대

(3) 신청내용<전통한옥 이전·증축>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104-1, 105{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0m 이격/1구역(개별심의), 2구역(평지붕5m,경사지붕7.5m)}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 2,302㎡/221.02㎡/245.08㎡

- 규모 : 지상1층, 지하1층(창고)

- 전통한식목구조, 철근콘크리트

- 높이 : 각 1층(5.860m)

(4) 신청인 의견

ㅇ 기존 전통 한옥과 연계한 관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신규로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성․절토 없이 활용하는 설계로 계획했음

라.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7-01-019

19. 강화 외성 주변 우량농지 조성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현재 논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량농지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형질 변경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제452호 / 2003.10.25. 지정)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대

(3) 신청내용<토지 형질변경>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80-6, 280-16(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1구역)

ㅇ 신청내용

- 부지면적 : 11,556㎡

- 매립 높이 : 1.8m

- 기 타 : 폴리에틸렌 이중벽관(외경=500mm) 234m 설치

(4) 신청인 의견

ㅇ 신청지는 도로 옆으로 현행 답으로 가계소득을 위하여 농지개량하고자 하는

사항임

라.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7-01-020

20. 창원 다호리 고분군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사적 제327호 「창원 다호리 고분군」주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창원 다호리 고분군 주변에 종교집회장을 신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창원 다호리 고분군(사적 제327호 / 1988.09.03 지정)

ㅇ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동읍 다호리 232번지 일대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ㅇ 위치 : 경남 창원시 동읍 다호리 272-7{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이격

/2구역(평지붕5m, 경사지붕7.5m)}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962㎡

- 건축면적/연면적 : 192㎡/384㎡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 높이 : 7.49m

- 기타 : 주차장(2대), 오수처리시설

라.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7-01-021

21. 경주 남산 일원 내 수목(대나무) 제거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 내

수목(대나무)을 제거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 내 수목(대나무)을 제거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남산동 남산 일원

(3) 신청내용<수목(대나무) 제거>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남산동 1064-2(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남산동 1064-2번지 4,932㎡중 4,000㎡ 대나무 제거 작업

(4) 신청인 의견

ㅇ 농지법 위반(농지가 농업 경영이 불가능한 임야상태)에 대한 해소와 아동

양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일성복지재단 대자원에 이전

가능한 농지로 변경하여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진 아동들에게 텃밭

가꾸기, 어린이 숲해설가, 자연미술놀이터, 곤충체험 등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 지형변경 최소화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7-01-022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풍납동 토성의 Ⅱ권역에 속하는 2필지 248㎡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신청내용

ㅇ 기존지정 면적 : 1,337필지 386,468.3㎡

ㅇ 추가지정 신청면적

- 추가지정 : 2필지 248㎡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339필지 386,716.3㎡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6.12.12)

ㅇ Ⅱ권역은 풍납토성의 핵심권역(사적지정·매입예정지에 해당)으로 해당

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1-23 대 93 93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1 대 155 155

합계 248 248



안건번호 사적 2017-01-023

2. 부산 연산동 고분군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부산 연산동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 연산동 고분군」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로의 지정 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부산 연산동 고분군(부산광역시 기념물 제2호, '72.6.26. 지정)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90-4

(3) 지정신청 명칭 :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

(4)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ㅇ 신청면적 : 문화재구역 33필지 66,068㎡

(5) 관리단체(안) : 부산광역시 연제구

(6) 신청사유

ㅇ 낙동강 하류지역의 고총고분군으로서 삼국시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밝히고 고대의 선진적이고 전통적인 토목ž건축기술의

원형을 구명할 수 있는 특별한 사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고자 함.

라. 현지조사의견('15.06.08./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ㅇ 종별 : 사적

ㅇ 명칭(안) :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 지정명칭 부여 기준인 지역명+문화재명에 의해,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2)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ㅇ 부산 연산동고분군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산 90-4·5·7번지 일원으로 현

재 부산시내의 거의 중심부에 해당함. 해발 427.9m의 황령산에서 북쪽으

로 뻗은 지맥에 속하는 표고 254m의 배산(盃山)의 북쪽으로 뻗어 나온

40m∼60m 전후의 완만한 능선에 위치하는 고분군으로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대형의 성토분구를 가진 고분 18기가 남북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음.

ㅇ 고분군 주위는 삼한,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유적 밀집지역으로 온천천

북쪽 동래역 일대에는 복천동 고분군(사적 제273호)과 연산동 고분군을

만든 사람들의 마을과 동래패총(사적 제192호)이 위치하고, 북서쪽에는 조

선시대 동래읍성지가 위치함.

ㅇ 온천천을 사이에 두고 복천동 고분군과 연산동 고분군이 마주보고 있으

며, 남쪽 배산 일대에는 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된 배산성이 남쪽에는 통일

신라~고려시대의 동래군 치소인 동래고읍성지가 있고, 그 남쪽에는 경상

좌수영성지가 위치함.

(3) 연혁·유래 및 특징

ㅇ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7차례의 조사가 이루

어졌고,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수혈식석곽이 확인됨.

ㅇ 연산동 고분군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의 삼국시대 부산지역에서 유

일한 거대 고총 고분군이자 석곽 및 봉분 축조 과정마다 매장 과정을 보

여주는 의례행위가 확인되었고, 해안에 위치하여 삼국시대 해양세력의 존

재 양태를 구명할 수 있는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유적임.

• 발굴조사․봉분 복원공사 등에 따른 현상변경
- 2008. 6월: 연산동고분군 정비․복원 계획 수립
- 2009. 3월: 고분군 숲 가꾸기 사업(봉분 위의 수목 제거)
- 2009.10월: 고분군 우수관거 설치
- 2009.12월: 매장문화재 발굴(1차)
- 2011. 6월: 매장문화재 발굴(2차)
- 2012. 8월: 매장문화재 발굴(3차)
- 2013. 2월: 봉분 복원 보수정비공사
- 2013. 7월: 봉분 복원공사 등
- 2013.11월: 수목제거, 배수로 설치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ㅇ 연산동고분군은 부산지역의 유일한 고총고분군으로서 1940년 이전인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갑주류가 출토되어 주목받았고, 그 중요

성이 인정되어 1972년 6월에 부산직할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음.



ㅇ 1987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7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결과 우리

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혈식석곽이 확인되었으며, 삼국시대의 첨단

토목․건축 기술을 구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

니라 복천동고분군과 더불어 삼국시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구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평가되어왔음.

ㅇ 연산동고분군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의 삼국시대 부산지역에서 유

일한 거대 고총고분군이자 석곽 및 봉분 축조 과정마다 매장 과정을 보여

주는 의례행위가 확인되었고, 해안에 위치하여 삼국시대 해양세력의 존재

양태를 구명할 수 있는 등 부산지역 고대사 복원에 절대적인 자료를 제공

하는 유적임이 확인되었음.

ㅇ 연산동고분군의 고총고분의 봉분 조사를 통해 연약지반 강화, 구획성토와

작업로, 소형의 점토괴 사용, 봉분 하중 감속 및 완화, 단면 삼각형의 흙

둑 쌓기․부엽공법 등 다양한 토목기술이 구현되었고, 점토 미장과 고정

기술, 거대한 뚜껑돌 이동과 안전한 적재를 위한 건축기술, 밀봉을 위한

등 삼국시대의 선진 토목 및 건축기술이 확인되어 우리의 전통 토목․기

술의 원형 구명 및 복원을 위한 최적의 유적임.

ㅇ 복천동고분군의 묘제 및 구조 등을 계승하면서 신라의 토기 등 선진문화를

받아들여 융합하고 발전시킨 유적으로 판단됨.

(5) 지정 대상 및 범위 검토

ㅇ 사적 지정 신청은 문화재구역 33필지 66,068㎡ 신청함.

■ 검토의견 : 신청범위는 정적함

(6)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검토

■ 검토의견 : 고분군 주변은 이미 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상황으로

신청안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항 목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3:10이상) 용 도

1구역 ㅇ 개별심의
100m 이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500m 이내

4구역 ㅇ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1~3구역 내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1~3구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함.은

(7) 종합 의견

ㅇ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부산지역의 고총고분군으로서 1940년 이전인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갑주류가 출토되어 주목받았고, 그 중요

성이 인정되어 1972년 6월에 부산직할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음.

ㅇ 1987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7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청동기

기대 집석유구 4기, 삼국시대 고총고문 18기․분묘 136기, 삼국시대 취사

시설 3기, 토기편 집중유구 2기, 구상유구 2기, 벽구시설 1기, 주혈군 1기,

고려시대 수혈유구 1기, 고려․조선시대 분묘 110기, 건물지 추정유구 3

기, 가마 1기, 묘역석 2기, 조선시대 이후 수혈 1기 등 총 284기의 유구가

확인되었음.



ㅇ 출토유물은 삼국시대 및 조선시대 분묘에 부장된 토도류 및 금속류가 대

부분을 차지하는데, 확인된 수량은 총 3,700여점임.

ㅇ 또한 조사 결과, 석곽 및 봉분 축조 과정마다 매장 과정을 보여주는 의례

행위가 확인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혈식석곽이 확인되었으며,

삼국시대의 첨단 토목․건축 기술을 구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확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천동고분군과 더불어 삼국시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구명할 수 있는 유적으로서 평가되어왔음.

ㅇ 그러나 현재, 고분군의 주체나 성격에 있어 가야고분인지 신라고분인지

분명하게 규정하기 어려워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임.

ㅇ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학술 검토를 거처 고분군의 주체나 성격이 명확해

진 시점에 사적 지정이 재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사적(신청지) 지정 면적 조서

ㅇ 문화재구역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면적: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 명 주소

계 66,068 66,068
1 연산동 산90-4 임 164 164

2 〃 산90-5 임 694 694

3 〃 산90-7 임 14,408 14,408

4 〃 산90-18 도 81 81
5 〃 산90-19 임 5,078 5,078

6 〃 산90-20 임 993 993

7 〃 산90-21 임 1,828 1,828

8 〃 산90-22 임 6,507 6,507
9 〃 산90-23 임 169 169

10 〃 산90-24 임 27 27

11 〃 산90-25 임 21 21

12 〃 산90-26 임 37 37
13 〃 산90-27 임 42 42

14 〃 산91-1 임 218 218

15 〃 산91-3 임 1,874 1,874

16 〃 산92-2 임 4,860 4,860
17 〃 산120-1 임 13,918 13,918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재의
종류

지정기준

사적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ㆍ
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ㆍ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

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
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다.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라. 국가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다. 역사(驛舍)ㆍ교량ㆍ제방ㆍ가마터ㆍ원지(園池)ㆍ우물ㆍ수중유적 등의 산업ㆍ교
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마.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18 〃 산120-2 임 62 62
19 〃 산121-1 임 4,265 4,265

20 〃 산121-2 임 198 198

21 〃 산121-3 임 99 99

22 〃 산121-4 임 2,952 2,952
23 〃 산121-5 임 11 11

24 〃 산121-6 임 45 45

25 〃 산122 임 1,074 1,074

26 〃 산122-1 임 1,057 1,057
27 〃 산122-2 임 348 348

28 〃 2274 공원 2,764 2,764

29 〃 913-2 대 36 36

30 〃 914 전 231 231
31 〃 914-1 전 1,987 1,987

32 〃 915-4 전 17 17

33 〃 915-5 대 3 3



안건번호 사적 2017-01-024

3. 경주 동궁과 월지 내 지반조사 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 내 서편 건물터

복원·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동궁과 월지 지반조사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궁과 월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설계를 문화재위원회 검토(사적분과,

'15.12.9.)를 거쳐 수립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건물터 복원·정비 실시설계

추진 중임

ㅇ 건물터 복원에 따른 지반의 지지력 평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반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제18호 / 1963.01.21. 지정)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515-1번지 일원

(3) 신청내용<동궁과 월지 지반조사 계획>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515-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조사방법 : 시추조사를 통한 표준관입시험(시료채취, 지하수위 측정 등)

- 조사범위 : 복원 대상 건물터 적심부 등 9개소

-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내외

- 장비/굴착깊이 : NX시추기(6톤)/ 시추공(84㎜), 기반암 아래 2m까지 굴착

라. 참고사항

ㅇ 당해 조사계획은 2016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항임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유구를 피해 시행할 것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7-01-025

1. 2017년도 궁·능·원 문화재 복원 및 보수정비계획 보고

가. 제안사항

2017년도 궁·능·원 내 고건물 및 시설물 보수복원 정비사업과 수목병충해방제

등 조경정비사업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청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경복궁 등 4대궁․종묘․세종유적․조선

왕릉관리소 고건물 및 시설물 보수복원 정비사업, 조선왕릉능제복원사업,

수목병충해 방제 등 조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문화재청 자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 등 4대궁, 종묘, 세종유적, 조선왕릉

(3) 사업기간 : 2017. 1～12월

(4) 사업내용

시행기관 대상문화재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신청자

궁능
문화재과

사적 제117호
경복궁

경복궁 흥복전 권역 복원 공사(3차) 등 3건 4,519,133

궁능문화재
과장

사적 제122호
창덕궁

창덕궁 선정전․희정당 주변 및 낙선재 일원
조경정비

41,000

사적 제124호
덕수궁

덕수궁 선원전지 경계벽 설치공사(2차) 등 5
건

2,200,000

사적 제125호
종묘(사직단)

사직단 전사청 권역 등 정비 설계 용역
사직단 부대시설 정비공사(2차) 등 4건

1,500,000

궁능
문화재과
직영사업단

궁·능·원 경복궁 아미산 굴뚝 보수 등 218건 238,000
궁능문화재
과장

세종대왕유
적관리소

사적 제195호
영릉(英陵) ․
영릉(寧陵)

영·영릉(英·寧陵) 유적 종합정비 사업(2단계)
등 9건

5,798,000
세종대왕
유적

관리소장

경복궁 사적 제117호 경복궁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등 17건 3,207,000 경복궁



관리소 경복궁 관리소장
창덕궁
관리소

사적 제122호
창덕궁

창덕궁 매표소 주변 종합정비 사업 등 11건 3,800,349
창덕궁
관리소장

창경궁
관리소

사적 제123호
창경궁

대온실 보수공사 2차 등 10건 2,903,000
창경궁
관리소장

덕수궁
관리소

사적 제124호
덕수궁

덕수궁 담장 보수공사 등 8건 909,000
덕수궁
관리소장

종묘
관리소

사적 제125호
종묘

동측 노후 외곽 담장 보수공사 등 7건 587,600
종묘

관리소장
조선왕릉
관리소

조선왕릉 고양 서오릉 명릉 수복방 복원 등 39건 8,861,000
조선왕릉
관리소장

동부지구
관리소

사적 제193호
동구릉

들꽃길, 단지 조성사업 등 6건 305,000

조선왕릉
동부지구
관리소장

사적 제364호
명빈묘

역사경관림 및 울타리 정비 1건 70,000

사적 제207호
홍릉․유릉

봉분 사초지 정비 등 3건 140,000

사적 제209호
광릉

광릉 주차장 노면정비 등 2건 40,000

사적 제356호
순강원

정문 진입로 주변 정비 1건 20,000

공통사항 산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등 8건 712,000

중부지구
관리소

사적 제201호
태릉․강릉

태릉 사초지 잔디보식 공사 외 5건 74,000

조선왕릉
중부지구
관리소장

사적 제208호
정릉

정릉 관람로 주변 들꽃길 조성 사업 외 3건 58,000

사적 제194호
헌릉․인릉

헌인릉 매표소 입구 배수로 정비 외 4건 190,000

사적 제199호
선릉․정릉

선정릉 관람편의 시설물 정비 외 5건 60,000

사적 제204호
의릉

의릉 관람객 화장실 내부 보수공사 외 6건 145,000

사적 제361호
영휘원․숭인

원
영휘원 사무실 주변 차양 설치 6,000

공통사항
중부지구 능침주변 및 경내 소나무 솎음전정
사업 외 2건

326,000

서부지구
관리소

사적 제198호
서오릉

대빈묘 주변 수종갱신지 수목 이식 등 3건 70,000

조선왕릉
서부지구
관리소장

사적 제200호
서삼릉

관리사무소 정비 등 3건 149,870

사적 제202호
김포장릉

재실 주변 들꽃 식재 등 4건 451,000

사적 제206호
융릉․건릉

관리사무소 정비 등 5건 250,149

사적 제205호
파주삼릉

정문 주변 들꽃 식재 등 3건 85,000



라.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궁․능․원 문화재복원 및 보수정비 사업은

자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공사, 용역, 경상관리 등) 추진

※ 직영사업단 보수공사 내용

- 2016년 보수실적 : 선정릉 (선릉)곡장 해체 보수 등 376건

- 2017년 보수계획 : 경복궁 아미산 굴뚝 보수 등 218건

ㅇ 추후 직접 시행하는 궁․능․원 보수, 복원, 정비 중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문화재위원회 부의하여 사업 추진

마.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할 것

사적 제203호
파주장릉

정문 및 재실 주변 조경 정비 1건 30,000

사적 제358호,
359호 소령원,
수길원

진입로 주변 조경 정비 20,000

사적 제210호
양주온릉

봉분 주변 수목 제거 20,000

사적 제357호
광명 영회원

정문 주변 조경 정비 등 2건 50,000

공통사항 산책로 및 관람로 정비 등 7건 445,000

궁․능원, 유적기관
공통사항

궁능 수목식재, 제거, 이식 등 조경관리

궁․능유적
관리소장

궁능 관람로 등 관람시설물 유지보수

궁능 방범방재시스템 등 관리시설물유지보수

궁능 설해, 풍수해 등 피해(응급) 복구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및 관람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미한 보수 정비 사항 등



안건번호 사적 2017-01-026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6호 「경주 황룡사지」 내 전국연날리기

대회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14건에 대하여 관계전문

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6호
경주
황룡사지

경북
경주시

ㅇㅇㅇ

<전국연날리기 대회>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구황동 320번지
일원(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방패연싸움대회, 어린이 가오리연
날리기대회, 읍·면·동 대항전

- 체험행사 : 전통연 전시, 가오리연
만들기 체험
· 가설천막 : 5동(전통연 전시 2동, 연
만들기 체험 1동, 진행 및 안내 2동)
· 천막 규격 : 5m × 5m
· 행사장 면적 : 약 1,000㎡
ㅇ 허가조건
- 행사 완료 후 신속히 원상복구함

조건부
허가

'17.01.04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서울시
중구

ㅇㅇㅇ

<주택 발코니 확장>
ㅇ 위치 : 서울시 중구 신당동 822-20
ㅇ 사업내용
- 주택 2층 발코니 확장(3.61㎡)

허가 '16.12.19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서울시
중구

ㅇㅇㅇ

<안전난간 설치>
ㅇ 위치 :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5
ㅇ 사업내용
- 안전난간 설치 약 40m
ㅇ 허가조건
- 안전난간 기초 설치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합니다.

- 안전난간은 주변의 기 설치된 형식으
로 설치합니다.

- 안전난간 설치 시 성곽 적심에 영향
을 최소화하기위해, 성벽끝선에서
2m이상 안쪽으로 들여 설치하고 설
치구간도 최소화합니다.

조건부
허가

'16.12.27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서울시
종로구

ㅇㅇㅇ 외
2

<건축물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ㅇ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54-7
ㅇ 사업내용
- 연면적 : (당초)562.64㎡→(변경)
564.81㎡

- 건물높이 : (당초)16.8m→(변경)
17.1m

허가 '17.01.09

사적
제118호
진주성

경남
진주시

ㅇㅇㅇ

<야외석조물 공원 이전부지 지반조사>
ㅇ 위치 : 경남 진주시 남성동 169번지
17호

ㅇ 사업내용
- 조사방법: 보링테스트(유압식 시추기
사용)

- 시추조사(굴착지름:75mm, 1공), 표준
관입시험(30회), 실내(물성)시험

ㅇ 기간 : 2017.01.02~2017.04.03

허가 '16.12.27

사적
제230호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

충남
천안시

ㅇㅇㅇ

<특수학교 신축>
ㅇ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115-16 외 3필지(문화재구역
으로부터 270m 이격)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7,325㎡
- 건축면적 : 3,445.31㎡
- 연면적 : 5,461.55㎡
- 규모 : 지상2층(10.8m)

허가 '17.01.09

사적
제237호
서울
경모궁지

서울시
종로구

ㅇㅇㅇ

<가설건축물 축조>
ㅇ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21
ㅇ 사업내용
- 가설건축물 1동 축조(2층, 연면적
352.4㎡)

허가 '16.12.18

사적
제243호
서울
석촌동
고분군

서울시
송파구

ㅇㅇㅇ

<발굴조사(허가사항 변경허가)>
ㅇ 사업내용 : 석촌동 고분군 발굴조사
ㅇ 허가기간 연장
- 당초 : '15.8.14∼'16.12.31
- 변경 : '15.8.14∼'17.12.31

허가 '17.01.09

사적
제243호
서울
석촌동
고분군

서울시
송파구

ㅇㅇㅇ

<다세대주택 신축>
ㅇ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44-8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05.10㎡
- 건축면적 : 123.00㎡
- 연 면 적 : 399.57㎡
- 규 모 : 지상5층(최고높이 16.9m)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 용 도 : 다세대주택

허가 '17.01.09



다.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297호
서울
몽촌토성

서울시
송파구

ㅇㅇㅇ

<2017 새해맞이 한마당 행사 개최>
ㅇ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3
(문화재구역)

ㅇ 일자 : 2017.1.1.(일) 07:00～08:30
- 내용 : 타종행사, 복바구니 터트리기,
만세삼창 등

허가 '16.12.19

사적
제297호
서울
몽촌토성

서울시
송파구

ㅇㅇㅇ

<지하철 공사(허가사항 변경허가)>
ㅇ 사업내용 : 지하철 921공구 공사
ㅇ 허가기간 연장
- 당초 : '10.12.24∼'15.12.31
- 변경 : '10.12.24∼'18.12.31

허가 '17.01.09

사적
제297호
서울
몽촌토성

서울시
송파구

ㅇㅇㅇ

<스포츠시설 조성>
ㅇ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
ㅇ 사업내용(아래 사업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상층 조경공간 조성
2,809.07㎡, 지하층 주차장 조성
553.36㎡ 해당)

- 대지면적 : 123,492.3㎡
- 건축면적 : 8,060.42㎡
- 연면적 : 38,446.8㎡
- 규모 : 지하3층/지상4층
- 용도 :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허가 '17.01.09

사적
제402호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

경남
통영시

ㅇㅇㅇ

<온돌방 체험 프로그램 운영>
ㅇ 위치 : 경남 통영시 문화동 62번지
(문화재구역)

ㅇ 내용
- 아궁이 불 지피기 및 온돌방 체험 등
ㅇ 기간 : 2016. 12. 28.~2017. 02. 28.

허가 '16.12.28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전남
여수시

ㅇㅇㅇ

<건물 신축>
ㅇ 위치 : 전남 여수시 봉계동 454-11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20m 이격
/5, 6구역)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164.66㎡(연면적 329.32㎡)
- 건물높이 10.85m

허가 '17.01.09


